
□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근무한 이력이

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.

□ 김앤장법률사무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, 김앤장은 ‘법률사무소는

변호사를 보조하는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’는 대한변호사협회의
유권 해석을 토대로 변호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을 고문으로 채용

하고 있습니다.

□ 김앤장에 따르면 김앤장은 한 후보자를 채용할 때 △변호사법

△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을 준수하였습니다.

□ 한 후보자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사무원규칙상 ‘사무직원’이 아니기

때문에, 김앤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한 후보자를 사무직원으로

등록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. 참고로, 변호사
사무원 규칙 제2조에 따르면, 사무직원은 서류작성, 보관, 서무, 경리

등을 담당하는 일반직 사무직원과 운전사, 타자원 등 기능직 사무

직원의 2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□ 또한 한 후보자는 김앤장 재직 시절, 변호사들의 개별 업무에 일체

관여하지 않고, 한국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
했습니다.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한 것이 변호사법에

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무리한 시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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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엠바고 : 즉시 사용

‘법적 지위 없이 로펌 고문…“변호사법 위반 소지”
(4.27, 경향)’ 보도 관련 알려드립니다. 


